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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우리나

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21세기의 

선진화된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첨

Abstract

Technological diffusion is a crucial mean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at the same time, 

constitutes a feedback system along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various programs on technology education and training needs to be expanded. 

Secondly, through realistic reset of technology fees, research agencies and researchers can be 

motivated and re-investment be possible. Thirdly and finally, those technologies which have been 

accepted by the policy-makers and society are required to be systematically re-assessed, 

and more chances for press notice, explanation meeting, and exhibition of new technologies 

are provided. For these results to be effective, it is required to introduce a new management 

system which directs itself toward more diffusion of technology into the current research 

management system. Future approach to research results should be a “result diffusion- 

oriented" one to the contrast of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orient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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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과학기술력의 확보와 이를 통한 기술혁

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술혁신을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즉, 기술개발과 

기술확산이 그것이다.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

도 기술개발정책이 기술혁신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는 기술개발 못지 않게 기술확산도 중요한 

개념으로서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확산(기술거래․이전 및 

실용화 등)정책이 기술혁신의 중요한 수단

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

한 동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실패

율이 높은 기술개발만으로는 기업 또는 국

가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개발된 

기술도 확산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

아 기술의 거래와 이전 및 실용화가 병행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점이

다. 또 하나는 미국의 선례가 좋은 모델로 

작용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미국의 대학

이나 연구소 등에서 개발․보급된 IT, BT 

등의 첨단기술이 벤처기업을 활성화시켰고 

이것이 미국 경제에 상당한 활력으로 작용

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미국의 예를 

모범사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도 2000년 1월 ｢기술이전촉진

법｣을 제정․시행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

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0년 3월 

“한국기술거래소”를 설치하는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였으

나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약 15년 

이상 늦은 실정이다.1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2 과학기술연

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정부 및 민간의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16

조 1,105억원(2001년 한 해 동안 투자된 금

액)에 이르며(과학기술부, 2002),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정부 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는 4조 4,853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성과인 기

술의 실용화는 12.1%에 불과하며(김종갑, 

2001),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

은 10%에 미달된다고 보고되고 있어(기술

이전 및 사업화정책심의회, 2000) 기술확산 

체계의 정비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확산(Technology diffusion) 

이라고 하면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및 활용(implementation), 상업화(commer- 

cializ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Brooks, 1966). 따라서 실용화를 목적

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기술확

산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최근 WTO의 DDA와 FTA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농림부문에 

있어서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

업인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성

과 확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한계

를 검토한 후 향후 연구성과 확산 촉진을 위

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 미국은 ’80년 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 

’86년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를 제

정하였으며, 영국은 ’81년 British Technology 

Group을 출범시킴.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책심

의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종합계획｣,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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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기술 확산의 특성과 유형

2.1. 농림기술 확산의 특성

일반적으로 기술의 확산은 어느 특정기

술이 기술의 공급자로부터 기술의 수요자

에게 이전되고, 기술의 수요자가 이를 실용

화․상업화에 활용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농림기술은 타 제조업 부문의 기술과 여러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확산도 타 부문과는 다소 다른 특

성을 띠고 있다. 첫째, 농림기술은 기술개

발에 있어서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요인들로 인해 기후와 자연환

경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

타의 기술개발보다 연구투자에 대한 불확

실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민간 

보다는 국가에 의한 기술개발 투자 및 확

산의 비중이 크다. 둘째, 농림기술의 편익

이 농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파급되므로 

사회적 편익의 비중이 높고, 경제적 가치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의 직접 

수요자가 농업인으로 한정되더라도 기술의 

활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기술의 활용은 기술의 

개발 못지 않은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내포

하고 있어서 설사 해당기술의 적용 및 성

공가능성이 높고 무료로 기술을 제공한다

고 하더라도 기술수요자인 농업인이 농림

업현장에 쉽게 적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

이다. 또한 적용 및 실용화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공공의 부담으

로 돌리려 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상업화와 

관련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농림업관련 

기업은 타 산업부문에 비해 영세하고 경쟁

력이 취약하여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약하다. 따라

서 기술개발자는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을 기술개발에 재투자하기 어렵다.

2.2. 농림기술 확산의 유형

농림업은 종합응용생물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농림부문 기술은 여러 분야의 

기술을 포괄하고 있고 응용․개발된 기술

의 확산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농림기술의 

확산 유형은 기술개발의 목적, 즉, 누구를 

위해 개발한 기술이며, 어디에 활용할 것인

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농림기술의 수

요자는 대체로 농업인(생산자), 농림관련 

산업체, 농림관련 정책담당자, 농림관련 학

자 등 전문가, 기타 일반 소비자 등으로 나

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 기술수요자에 의

한 농림기술의 확산유형은 크게 농림업 현

장적용을 통한 확산, 농림관련 기업체에 기

술이전을 통한 확산, 농림정책에 적용 및 관

련자료로의 활용을 통한 확산이 있으며, 기

타 학술지게재 및 논문발표와 언론보도 등

을 통한 확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① 농림업 현장 적용교육 및 지도를 통

한 확산은 주로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 등

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확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수록 그 편익은 크게 증대된다. 다

만, 이러한 형태로 확산되는 기술은 독점성



을 인정하기 어려운 범용성 기술인 경우가 

많아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기 어

렵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확산은 기술거

래의 성격은 약하며, 기술보급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농림기술 보급은 기술공급자의 측면에서

는 기술의 확산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그 

비중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과거와는 

달리 농업인들의 의식과 지식수준이 향상

되고 있는데다 농림업에도 첨단화․전문화

된 생산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농림업이 점

차 복잡하고 전문적인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보급수준의 기술이전으로는 기술수

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오세익․

강창용, 2000). 게다가 농림관련기업의 발

전, 종자 등에 대한 국가 보호주의 확산,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다국적 확대 등은 기

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산시킬 전망

이어서 농림기술은 더 이상 보급의 대상이 

아닌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고

부가가치의 농산물(동충하초, 상황버섯 등)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이미 기술보급 보다

는 기술이전의 대가를 고려하는 상태에서 

특정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

여 독점적인 기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농림관련 산업체에의 기술이전을 통

한 확산은 대체로 기술거래의 주요 형태인 

라이센스 형태로 이루어지며,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농림관련기업체로 하여금 독점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최근 농림관련 기술의 

부가가치 증대 및 산업화 영역의 확대에 

따라 기술확산분야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는 농림업이 과거의 “생산중심의 농림

표 1  농림부문 기술확산 유형

활용유형

구  분

① 농림현장적용 교육 

및 지도를 통한 확산

② 농림관련 산업체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확산

③ 농림정책에 반영 및 

관련자료로의 활용을 

통한 확산

④ 기타 활용을 통한 

확산

기술이전대상

-농업인

-기술지도자, 생산자 단

체 직원, 공무원, 연

구원, 수의사 등 전문

직 종사자 등

-기업

-생산자단체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학자 등 전문가

-일반 국민

-소비자 등

활용내용

영농, 영림현장에서 직

접 활용하며, 수량증대, 

신소득원개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등에 활용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

하며, 신제품개발, 기

존제품개선, 신공정개

발, 기존공정개선 등에 

활용

농림업 발전 및 지역농

민의 복리증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법령개정 등에 활용

농림관련 지식 축적, 타 

기술개발에의 응용, 인

재양성, 기타 농림업관

련 기술의 확인을 통한 

중요성 인식 제고

주요

기술유형

작물파종시기, 파종법, 

병충해 방제, 시비 등의 

작물재배기술, 가축사양 

기술 등

농식품, 농산물가공, 

농기계․농자재, 환경․

신소재, 종자․종묘 등

농림발전정책, 중장기 

기획, 수해 예측기법 개

발, 지하수 오염방지 대

책 등

농작물의 유전체 탐색, 

특용작물의 성분 및 기

능성분석, 식품의 인체

활성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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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점차 유통, 가공을 포함하는 “농산

업(Agri-Business)”으로 확대 발전되면서 

시장지향적 산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농림정책에의 반영 및 관련자료로의 

활용을 통한 확산은 공공행정기관이 직접 

활용하거나 농림분야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다. 이러한 유형의 기술로는 농업기상관측 

DB개발, 지하수오염 측정기술 개발, 가축

질병 진단기술 등을 들 수 있다.

④ 기타 확산유형에는 논문발표 및 언론

홍보 등을 통한 확산이 있는데, 이는 기술

개발의 직접적 목적(활용목적의 확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

면, 기술개발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논문으로 게재함으로써 확산되는 경우는 

농림관련 학자 등 전문가에게 기초과학 및 

기술 지식을 축적시키고 이를 통해 타 기

술개발에 응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실적물은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나 기술개발 결과를 학습하는 연구

자를 전문 연구인력으로 양성해 내는 데에

도 활용된다.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홍보

(언론, 전시 등)를 통해 확산되는 경우는 

일반 국민 및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주기

도 하는데, 예를 들면, 된장의 항암효과를 

밝혀낸 연구 등은 전통식품의 애용과 현대

화에 기여하게 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발하기도 한다.

3.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확산
현황 및 한계

3.1.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확산 개요

농림기술개발사업은 UR 및 WTO협상 

이후 우리 농림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

되는 가운데 우리 농림업의 고부가가치화

를 통하여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농림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 1994년부터 2004년까

지 10년 동안 총 4,150억원 투자키로 계획

되었다. 2001년말 현재 2,830억원이 투자되

어 1,427연구과제가 완료되었으며, 이중 산

업체에 이전되어 제품생산에 활용중인 과

제(기술실시계약 체결과제)는 340과제, 농

림업현장적용을 위한 교육 및 지도로 확산

된 과제는 261과제, 정책반영 및 관련자료

로 활용된 과제는 100과제에 이른다(표 2). 

산업재산권은 785건이 출원되었고 이중 

300건이 등록되었다.

표 2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 확산현황

단위: 건(%)

구분 완료과제수
산업체에 

이전되어 활용

산업체이전

협의중

농림현장적용

위한 교육․지도

정책반영 및 

자료로 활용

활  용

추진중

계
 1,427

 (100.0)

340

(23.8)

546

(38.3)

261

(18.3)

100

(7.0)

180

(12.6)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내부자료, 2002. 5.



3.2. 농림현장 적용교육 및 지도를 통한 확산

3.2.1. 현 황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중에는 농

림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은데,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는 농

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

육 및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기술확산의 효

과를 거둘 수 있다.

전체 연구과제 중 농림현장 적용 교육 및 

지도를 통한 확산을 위해 개발된 연구과제

는 총 267과제인데, 이 과제 중 실제로 농림

현장에 직․간접적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지

도에 활용된 과제는 261과제이며, 총 2,268

회에 걸친 교육 및 지도가 실시되었다.

농림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 및 지도 형

태의 확산 대상 및 방법 등을 살펴보면, 먼

저 교육대상의 경우 농업인이 전체의 53.1%

로 가장 많고, 농림관련 공무원 18.9%, 관

련 연구원 13.1%, 농림관련 기업체 12.0%

로 나타났다(표 4).

교육 방법으로는 주로 영농교재나 발표

자료를 활용하며, 기술개발주체인 연구자

표 3  농림현장 적용 교육 및 지도로의 확산 현황

단위: 개, 회

구  분
교육 및 
지도용

과제수(A)

교육 및
지도

활용과제수

교육 및 
지도

활용횟수(B)

과제당 
활용횟수
(B/A)

현장애로
기술

223 221 1,639  7.4

첨단기술  44  40  629 14.3

계 267 261 2,268  8.5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내부자료, 2002. 5

표 4  농림현장 적용 교육 및 지도 대상

단위: %

구분 농업인

농림

관련 

공무원

농림

관련

연구원

농림

관련 

기업체

대학 합계

비율 53.1 18.9 13.1 12.0 2.9 100.0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경

제성 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개발｣, 2000.

표 5  농림현장 적용 교육 및 지도 장소

단위: %

구분 대학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지방
자치단체

(시․군 등)
농협 농가 기타 합 계

비율 20.8 43.6 15.8 10.9 6.9 2.0 100.0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2000.

가 기술수요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일정한 

교육장소를 확보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

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주요 교육장

소로는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가 

43.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학 20.8%, 

지방자치단체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3.2.2. 문제점 및 한계

농림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의 

대상이 다양하기는 하나 농업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농업인

의 지식 및 기술수준이 향상된 점을 감안

하면 현재의 영농기술교육을 기술보급이 

아닌 기술거래의 차원으로 점차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표 5>를 통해 볼 때 기술교

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농협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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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대부분(70.3%)이 공공기관인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당부분의 기술교

육이 무상 또는 저가의 수강료로 행해짐으

로써 기술보급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무상의 교육이라

고 하여 기술수준이 낮다고 할 수는 없으

나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교육일수록 

기술수준과 교육의 질이 높을 가능성이 크

다. 최근 지방소재 대학에서 최고농업경영

자 과정의 증설로 수준높은 기술교육의 기

회가 확대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 비중은 낮은 실정이다.

3.3. 농림관련 산업체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확산

3.3.1. 이전기술 현황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통해 산업현장에 

이전된 113개 기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이들 기술의 46%가 한국식품

개발연구원, 농업기계화연구소 등 국공립․

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것이며, 44.2%는 

대학에서 개발되고 9.7%는 농림관련기업

체에서 개발되었다(표 6). 또 기술의 유형

으로는 24.8%가 식품류로서 가장 많고 다

음으로 기계 및 농자재류가 19.5%, 생명공

학소재가 15.9%, 포장 및 저장소재가 13.3%, 

환경관련 신소재류가 11.50% 순으로 나타

났다.

이전된 기술을 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살

펴보면 대학에서는 생명공학(20.0%), 농기

계․농자재(18.0%), 농식품(18.0%), 환경․

신소재(16.0%)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술이 

개발되어 이전된 반면, 국공립․출연(연)에

서는 주로 농식품(28.8%), 유통(23.1%), 생

명공학(15.4%), 농기계․농자재(15.4%)의 

비중이 높고, 농림관련기업체에서는 농기

계․농자재(45.5%), 농식품(36.4%)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기술활용업체)를 

<표 7>에서 살펴보면, 이전 기술의 60.2%

가 중소기업체에, 23.9%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인에게, 15.9%가 농・임・축협에 

각각 이전되었다. 각 업체별로 이전된 기술

의 유형을 살펴보면, 농・임・축협의 경우 

식품류(44.4%) 생명공학(22.2%), 유통(16.7%), 

기계 및 자재류(11.1%)의 순으로 나타났고, 

영농조합 등은 식품류(48.1%), 임산물 가공

표 6  연구기관 유형별 농림관련기업체 이전기술 유형

단위: 개(%)

구  분 농기계,
농자재

농식품 임산물
가공

생명
공학

환경,
신소재

종자,
종묘

농림
정보

유통 계

대학 9(18.0) 9(18.0) 5(10.0) 10(20.0) 8(16.0) 4(8.0) 2(4.0) 3(6.0) 50(100)

국공립․출연기관 8(15.4) 15(28.8) 5(9.6) 8(15.4) 4(7.7) - - 12(23.1) 52(100)

농림관련기업체 5(45.5) 4(36.4) 1(9.1) - 1(9.0) - - - 11(100)

건수(비율) 22(19.5) 28(24.8) 11(9.7) 18(15.9) 13(11.5) 4(3.5) 2(1.8) 15(13.3) 113(100)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내부자료, 2002. 5



(18.5%), 유통(18.5%)의 순, 기업체의 경우 

기계 및 자재류(29.4%), 환경 및 신소재 기

술(16.2%), 식품류(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3.3.2. 기술실시(이전)계약 현황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기술실시계약일

까지의 기간은 평균 1.38년이 소요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표 8). 특히 기술개발 종료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부분의 기술(85.1%)

이 기업체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이 기

간 내에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실시계약의 주요 내용 중에서 기술

실시기간(기술사용기간)은 평균 7.39년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인 ｢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이 기술료 

징수기간을 ‘8년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술개발에 소요된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얄티)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장규모의 한계 등 기술의 

특성에 따라서는 정부출연금과는 상관없이 

향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산정

하는 방법을 적용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대상 

기술의 평균 기술료는 정부출연금 대비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농림기술개발사업 실

표 7  기술활용업체별 이전기술 유형
단위: 업체(%)

기  술

기  업

농기계,

농자재 농식품
임산물

가공

생명

공학

환경,

신소재

종자,

종묘

농림

정보
유통 계

농․임․축협  2(11.1)  8(44.4) -  4(22.2) - - 1(5.6) 3(16.7)  18(15.9)

영농조합법인 등 - 13(48.1)  5(18.5) 1(3.7) 2(7.4) 1(3.7) - 5(18.5)  27(23.9)

중소기업체 20(29.4)  7(10.3) 6(8.8) 13(16.2) 11(16.2) 3(4.4) 1(1.5) 7(10.3)  68(60.2)

계 22(19.5) 28(24.8) 11(9.7) 18(15.9) 13(11.5) 4(3.5) 2(1.8) 15(13.3) 113(100)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내부자료, 2002. 5

표 8  기술개발 완료시점으로부터 기술이전까지의 기간 현황
단위: 건(%)

구  분 완료 1년전
기술개발 

완료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평균

기술이전건수

(비율)
4(3.5) 19(16.8) 41(36.3) 32(28.3) 14(12.4) 2(1.8) 1(0.9) 1.83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내부자료, 2002.5 

표 9  기술료(정부출연금) 대비 실제 납부 비중
단위: 건, (%)

구    분 전액감면 1∼10% 이하 11∼30% 이하 30% 초과 평균(%)

기술이전건수(비율) 43(38.1) 22(19.5) 38(33.6) 10(8.8) 15.8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내부자료, 20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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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요령이 “농림업의 발전과 경쟁력 증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임․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기술

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규정에 의

해 기술료 전액을 감면받은 기술은 전체 

조사대상기술의 38.1%인 43건에 이르고 있

기 때문이다(표 9).

3.3.3. 기술이전 및 기술실시계약의 특성 분석

기술을 개발한 연구기관별로 기술이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 시작일과 기

술실시계약일 사이의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 특징을 

보면 대학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인 4.20년

이 소요된 반면, 국공립․출연연구기관은 

3.87년, 농림관련기업체는 3.18년이 소요되

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0). 또 기술개발 완료시점

으로부터 기술실시계약일 사이의 기간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대학이 다소 오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사용기간은 

국공립․출연연구기관이 다소 길게 설정하

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금 대비 기술료 징수비율(기술

활용업체의 입장에서는 기술료 부담비율)

을 연구기관별로 살펴보면 농림관련기업체

가 평균 40.2%, 대학 14.4%, 국공립․출연

표 10  연구기관별 기술이전 차이 분석
단위: 년, %

구    분
기술개발착수∼

기술실시계약

기술개발완료∼

기술실시계약
기술사용기간 기술료부담비율

대  학 4.20(1.20) 1.50(1.18) 6.76(3.32) 14.4(18.8)

국공립․출연(연) 3.87(1.22) 1.31(1.13) 7.97(3.03) 11.9(18.6)

농림관련기업체 3.18(0.75) 1.18(0.75) 7.64(4.13) 40.2(45.9)

F-Value 3.62* 0.56 1.70 7.30**

  주: 1) (  )는 표준편차
2) * P<0.05, ** P<0.01,  *** P<0.001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내부자료, 2002. 5 

표 11  기술활용업체별 기술이전 차이 분석

단위: 년, %

구    분
기술개발착수∼

기술실시계약

기술개발완료∼

기술실시계약
기술사용기간 기술료부담비율

농․임․축협 4.11(1.96) 1.72(0.89) 6.06(2.80) 0.2(0.7)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인 3.96(1.45) 1.74(1.43) 6.85(3.07) 2.5(6.3)

기업체 3.90(1.16) 1.15(0.98) 7.96(3.41) 25.2(26.6)

F-Value 0.23 3.90* 2.94 17.18***

  주: 1) (  )는 표준편차
2) * P<0.05, ** P<0.01, *** P<0.001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내부자료, 2002. 5 



연구기관 11.9%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

리목적이 큰 연구기관일수록 가급적 많은 

기술료를 받기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로 사료된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농․임․축협에 대한 

기술이전비중이 높음).

한편, 기술을 활용하는 업체별로 기술이

전의 차이를 <표 11>을 통해 분석해 보면,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실시계약일간의 기

간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기업체는 

비교적 빠른 시간(1.15년)안에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농조합법

인 및 농업인은 1.74년으로서 기술실시계

약 체결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료 역시 통계적 유의

성이 나타났다. 농․임․축협 등은 기술료 

부담비율이 0.2%로서 대부분의 경우 전액

감면을 받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등은 2.5%, 그리고 기업체는 25.2%를 부담

하고 있다.

끝으로 기술유형별 기술이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 착수 및 종료일로부

터 기술실시계약일까지의 기간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농식품이 가장 짧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품관련 기술의 개발 

기간이 짧게 소요되고 기술이전도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표 12).

기술료에서는 기술유형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농․임․축

협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주로 이전되는 농

식품의 경우는 기술료 부담비율이 매우 낮

았으며, 기업체에 주로 이전되는 종자, 종

묘, 농기계․농자재,  환경, 신소재 등의 기

술은 기술료 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기술유형별 기술이전 차이 분석
단위: 년, %

구    분
기술개발착수∼

기술실시계약

기술개발완료∼

기술실시계약
기술사용기간 기술료 부담비율

농기계, 농자재 4.00(0.98) 1.59(0.85) 8.41(2.75) 25.1(32.6)

농식품 3.46(1.32) 1.25(1.24) 7.00(2.62) 5.4(11.2)

임산물가공 3.91(1.58) 1.55(1.51) 7.73(2.80) 18.6(26.0)

생명공학 4.00(1.14) 1.00(1.03) 8.44(5.02) 16.6(15.7)

환경, 신소재 4.15(0.99) 1.23(0.93) 6.62(2.14) 25.5(29.0)

종자, 종묘 4.50(1.73) 1.75(1.26) 4.75(3.77) 32.5(47.2)

농림정보 5.00(0.00) 2.50(0.71) 2.00(1.41) 0.7(1.1)

유통 4.27(1.03) 1.53(1.19) 7.20(2.96) 7.6(8.8)

F-Value 1.2 0.9 2.0 2.4*

  주: 1) (  )는 표준편차
2) * P<0.05, ** P<0.01, *** P<0.001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내부자료, 20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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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문제점 및 한계

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은 농림관련 다른 연구개

발사업에 비해 실용화․산업화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높은 실용화율에 비해 기술료

의 부담비율은 매우 낮으며, 기술사용기간

은 너무 긴 편이다.

먼저 기술료 부담비율의 경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사실상 

전액 감면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기관의 입

장에서는 기술료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므

로 기술료를 이용한 기술개발에의 재투자

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심지어 기술이전계

약 체결 이후 기술적용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조차도 기술료를 통해 확보할 수 없

는 것은 연구기관 및 기술개발자의 기술개

발 의지를 크게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실시계약에서 기술

사용기간을 평균 7년 내외로 설정하고 있

는데, 이는 ｢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이 기술료 납부기간을 ‘8년 이내의 기간’으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규정은 오늘날의 기술진보 속도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 현행 규정상 참여기업으로서 연구에 

참여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료 부담비

율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데, 

이는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한 참여기

업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용화를 저해하는 요

소가 될 수 있다.

3.4. 농림정책에의 반영 및 관련자료로의 활

용을 통한 확산

3.4.1. 현 황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성

과(기술) 중에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되어 확산되거나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당초 정책반영 및 건의를 목표로 개발된 

과제는 총 147과제인데, 실제로 농림부, 환

경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정책에 반영되거

나 건의된 과제는 100과제에 이르며, 나머

지 47과제는 참고자료로만 제시되었다. 지

금까지 정책부문에 확산된 활용 횟수는 

316건으로 과제당 평균 2.6건에 이른다.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로서 정책

부문에 활용된 실적들 중에는 기존 정책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나(56.4%) 농림업의 점진적인 변화

표 13  농림정책반영 및 관련자료로의 활용을 통한 확산 현황
단위: 개, 건

구  분
정책반영 및 건의용

 과제수 (A)

정책반영 및 건의 

활용과제수

정책반영 및 건의 

실적건수 (B)

과제당 활용건수

(B/A)

현장애로기술 89  84 262 2.9

첨 단 기 술 58  35  111 1.9

계 147 100 316 2.6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내부자료, 2002. 5



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의 대폭적인 보완에 활용된 기술

도 33.3%에 이르고 있어 그 비중도 적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정책개발에 활용된 기

술도 10.3%로 나타났다.

정책반영 및 자료로의 활용현황을 실제 

활용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농림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해당 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림부(22.2%)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33.3%), 타부처(5.2%) 

등에도 다양하게 건의 및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이

전되어 활용된 기술이 가장 많은 것은 농

림현장이 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로 특화된 농림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3.4.2. 문제점 및 한계

농림정책에의 반영 및 관련자료로의 활

용을 통한 확산은 농림기술 확산 유형중 

가장 공익성이 강한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

서 기술확산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기 어

렵고, 기술거래 및 기술료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이 유형의 

확산에 대해 농림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인 

실용화․산업화와는 관련성이 적다는 지적

이 있다.

3.5. 기타 활용을 통한 확산

3.5.1. 현  황

농림부문의 연구성과는 대체로 앞의 세

가지 형태로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구성과의 특성상 논문게재, 학술대회발

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그 성과가 널

리 확산되기도 한다. 특히 연구결과에 대해 

학회 등에 발표하거나 논문으로 게재하는 

경우 등은 해당 분야의 타 연구에 적극 활

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 축적을 통

한 기술진보에도 기여하므로 매우 중요한 

확산 형태임은 틀림없다.

지금까지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된 1,427과제 중 2001년 하반기에 완료된 

농업인개발과제(118과제)를 제외한 1,309과

표 14  개발기술의 정책반영 및 활용 형태
단위: %

구  분 새로운 정책개발 기존 정책의 대폭 보완 기존 정책의 일부분 보완 합  계

비  율 10.3 33.3 56.4 100.0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2000.

표 15  개발기술의 정책반영 및 활용 기관 현황
단위: %

구  분 지방자치단체 농림부
농림관련 

국공립기관

정    부

출연기관

타 부처

(환경부 등)
기  타 합  계

비  율 33.3 22.2 22.2 5.9 5.2 11.1 100.0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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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연구결과로부터 학술논문으로 게재된 

건수는 국내 2,051건, 국제 362건 등 총 

2,413건으로 과제당 1.8건이었고, 학술대회

발표는 3,754건으로 과제당 2.9건에 이른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현장애로기술개발과

제의 경우 대상과제 822과제 중에서 논문

게재는 959건으로 과제당 1.2건, 학술대회

발표는 1,157건으로 과제당 1.4건이 발표되

었다. 첨단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487과

제에서 논문게재 1,454건으로 과제당 3.0건, 

학술대회발표는 2,637건으로 과제당 5.4건

으로 조사되어 첨단기술개발과제가 학술적 

확산 비중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3.5.2. 문제점 및 한계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를 통한 연구

성과 확산은 기술적 확산이라기 보다는 기

초과학 및 학문적 확산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며, 기술확산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

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확산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확산의 효과를 측정

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언론보도나 전시회 등을 통한 연구

성과 확산은 연구사업의 효과에 대한 사회

적 확산이므로 결코 가벼이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언론홍보 실적은 연구성과 

확산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낮은 가치

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기술설명

회, SIEMSTA(서울국제농업기계박람회) 

등에 국한된 기술설명 및 전시 기회도 매

우 적은 예산하에 추진되고 있어서 개선이 

요망된다.

4. 농림기술 확산 촉진방안

4.1. 농림현장 적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농림현장 적용을 통한 확산은 주로 농업

인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의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다. 교육 및 지도의 대상은 주로 농

표 16  기타 연구성과 확산 실적
단위: 건

구  분 과제수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언론보도

계 국내 국제 계 국내 국제 계 신문 방송

현장애로기술   822
959

(1.2)
 912   47

1,117

(1.4)
 916 201

1,020

(1.3)
 823 197

첨 단  기 술   487
1,454

(3.0)
1,139  315

2,637

(5.4)
2,184 453

 688

(1.3)
 497 191

계 1,309
2,413

(1.8)
2,051  362

3,754

(2.9)
3,100 654

1,708

(1.3)
1,320 388

  주: 1) (  )안은 과제당 평균 건수

2) 2001년 하반기 완료된 농업인개발과제(118과제)는 미집계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내부자료, 2002. 5.



업인이지만 개별 농업인들의 지식 및 기술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 및 지도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연수프

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

미 고급기술 수준을 보유한 농업인이나 생산

자단체에게는 일반적인 품목별 농림기술 교

육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차라리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보다 수준높은 기술과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및 지도 기관의 유형에 따

라서도 교육내용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 및 지도기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

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현장 실증을 위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 및 연

구기관에서는 전문성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고부가가치가 기대되는 유망 품

목이나 이의 가공 및 유통에 대한 기술교

육은 특강 및 단기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

으로써 사업가로서의 농업경영인의 교육수

요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농림현장에의 적용을 위한 확산도 농

림업의 변화 추이에 따라 점차 기술보급의 

차원이 아닌 기술거래 및 컨설팅의 차원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민간 기관 및 기업

에 의한 상업적 기술교육 프로그램이나 기술

컨설팅을 적극 육성․지원할 필요도 있다.

4.2. 농림관련 산업체에 대한 기술료의 현실화

농림기술개발사업은 높은 실용화율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부담비율은 매우 낮은 실

정이다. 물론 영세한 농림부문 기업 및 생

산자단체의 실정을 감안하고 향후 이들 기

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료를 일부 감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전액감

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0%감면’을 획일

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

의 연구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술개발 재투자

를 저해하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는 현행(기술료 감

면 없음)대로 시행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

는 기술료 감면 비율을 줄여서 기술료 부

담금액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연구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일부 부담한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료 

감면을 추가로 허용하면 형평성에도 부합

한다고 하겠다.

또한 농업인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전액  

감면하되 영농조합법인과 이들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기술료를 일부 부

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시행하

는 일시불 추가감면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지 

않고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2∼3년의 단기

간 내에 전액을 납부할 경우 기술료를 추

가 감면하는 제도로서, 기술진보가 빠른 오

늘날의 현실에도 적합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기술료 감면규정을 조정한다면 부

분적으로나마 기술개발 재투자의 효과를 거

둘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을 이전받은 측에

서도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의 적용에 

필요한 전문적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서 오

히려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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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림정책에의 반영과 기타 확산에 대한 

가치평가체계 구축

연구성과가 농림정책에 반영되거나 정책

관련자료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회적 

가치나 파급효과가 지대함에도 경제적 가

치로 계량화되기 어렵고, 실용화․산업화 

위주의 사업인 농림기술개발사업에서는 연

구성과 확산의 효과로 다루기 어렵다는 인

식도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의 결과가 기존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정책을 입안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 연구성과 

확산의 중요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등은 

당장에 실용화․상업화로 연결되기 어렵다

고 하더라도 후속 연구를 통한 실용화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연구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그 가치를 확인하여

야 한다. 실제로 연구과제로부터 도출된 산

업재산권 중 일부는 새로운 후속 연구과제

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논문게재 및 학

술대회 발표 등은 수행된 연구결과를 전문

가에게 널리 알리는 효과로 인해 중요한 

연구성과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

라 응용 및 개발연구에 적용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적극 장려함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언론보도나 전시회 등을 통한 연구

성과 확산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관한 예산을 증액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술

설명 및 거래의 장과 전시장의 개최는 온라

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상시 홍보 및 

전시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기술확산은 기술개발과 함께 기술혁신의 

중요한 수단이며, 동시에 기술개발과의 선

순환구조 속에 있다. 즉, 활용을 전제로 한 

기술수요 발굴 → 기술개발 → 기술확산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료에 의한 기

술개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기술개발과 기술확산이 서로 불가분의 관

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농림기술의 확산 실태와 그 한계, 

향후 확산 촉진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요약하면, 첫째, 농림현장에의 적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확대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기술료의 현

실화를 통해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기술료에 의한 기술

개발 재투자를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정

책에 반영되거나 학술발표 등을 통해 사회

적으로 확산된 영향에 대해서는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언론보도와 기술설명 및 

전시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산 촉진방안이 채택되어 실효

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 연구사업 관리체

계에 기술확산 지향적 관리체계를 도입하

여야 한다. 기존의 연구성과에 대한 접근이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중심이

었다면 앞으로의 접근은 보다 적극적인 개



념인 성과확산(Result diffusion)중심이 되

어야 한다.

연구성과 확산업무는 연구개발의 부수적

인 기능이 아니라 연구개발 못지 않은 과

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과확산분야는 

개발된 기술들을 탐색하고, 해당 기술의 기

술적 가치 또는 상업적 가치를 평가하며, 실

용화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잠재적 

수요자들을 찾아 기술거래를 중개하고, 기술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전문적

인 업무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와 마찬가지로 성과확산을 위해 소요되

는 자금을 예산 편성시 충분히 반영하지 않

으면 안되며, 이와 관련된 조직의 구성과 전

문인력의 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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